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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 에 한조례

일부개정조례(안)

(박종권의원 표 발의)

의안
번호

제42호

제출일자 : 2005. 8.

발의자: 박종권,진삼성,성재윤,

최갑 ,이연성

1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( 통령령 제18991 : 2005. 8. 5)되어

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 하

는 한편, 법령제명 띄어쓰기 등을 통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

기 쉽도록 개선 ․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 에 한조례 제6조(회기수당 지

기 ) 지 범 조정( 행 출석일수 1일 70,000원 이내로를

100,000원 이내)

○ 법령제명 띄어쓰기 표기방법 개선.

3. 법 근거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(2005. 8. 5. 개정)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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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 에 한조례

일부개정조례(안)

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 에 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 에 한 조례

제1조 “지방자치법” 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“ 공서의 공휴일에 한 규정” 을 “「 공서의 공휴일

에 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6조 “70,000원”이내를 “100,000원” 이내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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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․구조문 대비표

행 개 정 안

제6조(회기수당 지 기 ) 의원에게

지 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

에 70,000원 이내로 한다.

제6조(----------------) 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100,000원 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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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법 령 발 췌

지방자치법시행령

제15조 (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의 지 기 )①법 제32조제2

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 하는 의정활동비의 지 기

은 별표 5, 회기수당(원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)의 지 기 은별표

6, 여비의 지 기 은 별표 7 별표 8에서 정하는 범 안에서 당해

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.

<개정 1995.12.30, 1999.12.31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

의 보수지 일에 지 하며,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액

을 회기마다 지 하되, 회기 지방의회의 회의( 원회의 회의를 포함

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하여

일액을 감하여 지 한다. <개정 1999.12.31>

[별표6]

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 범 (제15조 련)

구분 회기수당 지 범
원격지회의출석비

지 범

시․도 의회의원 일 110,000원 이내
별표7의 지방의회의원 국

내여비지 범 에 의한 교

통운임( 지교통비를 제외

한다)숙박비 식비(3분

의1)의 범 이내

시․군

자치구의회의원
일 100,000원 이내


